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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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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가정 내 지원 서비스(IHSS) 카운티 직원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하고 오직 IHSS 자격을 갖춘 수혜자들만이 

그들에게 부여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I. 배경 

사기를 방지하고 수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불시 가정 방문에 관한 주 전체의 

통일된 프로토콜, IHSS 제공자 수신 우편물, 지문 및 신원 조회, 변경된 

타임시트 등을 개발했습니다.  (WIC 섹션 12305.7(e)(2), 12305.7(h), 

12305.71(c)(3), 12305.71(c)(5), 12305.82).  각 카운티는 통일된 주 전체 

프로토콜 이행 방식에 관한 자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였습니다. 

II. IHSS 사기는 무엇입니까? 

IHSS 사기는 일부 제공자, 일부의 경우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대금이나 혜택을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기는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제공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고의로 청구를 하거나 수혜자에게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케어 

대금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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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HSS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토콜 

 

a. 제공자 수신의 우편물 

서면 통지는 다음과 같은 제공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월 서비스 초과 

시간 청구자, 2인 이상의 수혜자를 위해 일한 자, 제출한 타임시트가 일정치 

않은 자, 대체 타임시트를 과도하게 요청한 자, 자신이 IHSS 수혜자인 자, 

IHSS 급료가 다른 주의 주소지로 발송된 자 등.  해당 통지를 통해 제공자가 

통지를 수령한 근거(즉, 상기 프로그램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제공자에게 IHSS 규정 및 요구 사항이 전달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WIC 섹션 12305.71) 

b. 불시 가정 방문 (UHV) 

 

UHV는 교육을 받은 카운티 IHSS 직원이 특정 위험도가 높은 IHSS 수혜자의 

집에 불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은 수혜자나 제공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방문 시 카운티 직원은 수혜자 및 서비스의 질을 

검증하고, 수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수혜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합니다.  수혜자가 부재중이거나, 방문을 받을 수 없거나 

UHV에 참여하기 꺼릴 경우, 그 카운티는 최소한 2회 이상 추가 방문을 

시도하고 최소 2회 전화 통화를 하며 이후 45일~60일 동안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WIC 섹션 12305.71(c)(3)).  

 

c. 사기 발견 및 예방의 확장, 주 전체 조정  

CDSS, 헬스케어 서비스국(DHCS), 법무부(DOJ), 카운티 복지국, 카운티 지방 

검찰청, IHSS 프로그램 및/또는 사기 발견과 방지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은 사기 회부 및 조사를 위해 협조합니다.  사기 용의 사건이 파악되면 

카운티 직원은 반드시 사기 용의 불만 양식 (SOC 2248)을 지정된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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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사안을 검토하고 사기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사기 회부는 

사기 조사를 위해 법 집행 기관으로 발송됩니다.  (WIC 섹션 12305.82) 

d. 제공자의 지문 채취 및 범죄 이력 조회 

모든 제공자는 지문 채취와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 IHSS 제공자 등록 동의 

제공자는 IHSS 사기를 범한 결과에 대해 전달 받았음을 승인하는 제공자 

등록 동의서(SOC 846)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에는 타임시트에 

부정하게 정보를 기록한 혐의가 입증된 제공자는 각 사기 행위 별로 

$500~$1000의 민사 벌금을 포함하여 초과지급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IV.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법률 변경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조치 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지침을 따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SS에 이메일, 서면, 전화로 차별 불만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Civil Rights 
744 P Street, M.S 8-16-70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4-2107 

이메일: crb@dss.ca.gov 

팩스: (916) 653-9332 

 

차별 불만 양식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http://www.cdss.ca.gov/Reporting/File-a-Complaint/Discrimination-

Complaints.  본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식을 인쇄하여 

기입한 후 CDSS에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ailto:crb@dss.ca.gov
http://www.cdss.ca.gov/Reporting/File-a-Complaint/Discrimination-Complaints
http://www.cdss.ca.gov/Reporting/File-a-Complaint/Discrimination-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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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는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였습니까? 

예,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는 이러한 변경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은 우리의 반대 그리고 다른 많은 옹호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변경에 반대하였습니다. 

- 이 변경 사항은 IHSS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불공정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주 정부에 뚜렷한 혜택도 제공함이 없이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추가 부담만 지웁니다.  새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따라서 

IHSS 수혜자가 유자격 제공자를 찾기가 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IHSS 사기의 보도는 크게 과장되었으며, 따라서 시행될 변경사항은 

카운티에 행정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추론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 이러한 변경사항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캘리포니아주가 필요한 안전망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 시기에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 이 변경은 비용 절감이 되기는커녕 관료적 부담만 부과하여 IHS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필요한 서비스 수혜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법률 상담은 800-776-5746으로 전화하거나 상담 요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DPzvtuS3AGR4-cgwE/viewform?c=0&w=1
https://goo.gl/fssd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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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

m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